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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근로자의 온열·한랭질환 예방한다
 - 온열·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항만
근로자의 온열·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｢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
지침｣을 개정하고, 6월 26일(금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
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. 항만사업장
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·보수·보강,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채용
인력의 인건비 및 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된다.

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,
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성이
증가하였다.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‘항만사업장
근로자의 온열·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·물품·시설 설치·
개선 및 그 부대비용’ 항목을 추가하였다.

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여 생수, 냉방
조끼,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항만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
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.

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“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
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
기대되며,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
개정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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